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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 세금은 죽음과 빗댈만큼 중요하다. 또한 학원의 시작과 끝은 역시 세금이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뜻함.

여러 과목 중에서 특히 수학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결국엔 수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생겨난 단어 수포자. 이에 못지않게 세금을 포기한 세포자도 많이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간 정말 많은 세포자를 만났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건 맞다. 하지만 학원장의 협조가 없다

면 세무사도 방법이 없다. 

“원장님! 원장님은 더 이상 강사도, 월급쟁이도 아닌 사장님입니다.”

필자와 함께 하는 원장님들은 모두 이말을 한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강사생

활을 접고 학원을 개원한 원장님들께는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다.

학원장은 어엿한 사업가이자 경영자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급여를 주는 

사람이고, 학원운영의 책임자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하고, 

세금을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 힘들게 강의하고, 학원운영하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날리면 그보다 아까운 돈이 어디 있을까?

이전에 출간한 출간한 “학원업 세무실무”는 학원장님이 보기엔 너무 딱딱하고, 쉽

지 않았다는 불평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시 시작했다. 

최대한 쉽게 작성한다고 했는데 독자들의 성에 찰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다만 

중요한내용 또는 세법이 꼭 필요한 내용은 [세법에서는]이라는 별도 코너로 배정하

였으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므로 생략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부디 학원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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